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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변경후 

제 20 조 (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 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 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제 20 조 (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 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 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 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 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제 29 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은행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 포함),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1. 약관의 중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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